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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안녕하십니까. 경기 의왕·과천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오늘 ‘기후변화 시대의 기업의 책임, 공급망 실사법의 활용과 확장 토론회’ 개최를 

환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와 녹색전환연구소, 그리고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폭염과 폭우를 직접 겪으며 기후재난이 ‘뉴 노멀’이 되었음을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과거에는 환경의 문제로만 여겨졌지만, 이후 

RE100·탄소국경세와 같은 경제의 문제가 되었고, 이제는 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인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이에 따라 국가 정책을 수립하며, 실제 

배출량을 산정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국가의 배출량 데이터에 근거해 정부에 질의하고 법을 발의하며 

더 나은 기후위기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목표 설정도 중요하지만, 그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국가에 맞먹는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그에 맞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에서 1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들의 배출량을 모두 

합치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상위 10개 기업의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RE100과 탄소중립을 약속했지만, 실효성 있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급망을 포함한 직접·간접 배출 총량을 공개하고, 이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자세한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후실사의 동향과 이행방안을 살펴보며 기업의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이끌어내는 자리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8월 22일

국회의원 이소영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오늘 <기후변화 시대의 기업의 책임, 공급망 실사법의 활용과 확장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계속되는 폭염, 폭우로 많은 시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호우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크나큰 피해가 발생해 많은 이재민과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식을 줄 모르는 더위 속에서 온열질환자들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는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는‘기후 위기’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 2021년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는 기후 위기의 마지노선인 ‘1.5도 상한선’ 준수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전례 없는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가 발표된 지 얼마 흐르지 않아 1.5도 이상의 

기온상승이 곳곳에서 관측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후 문제를 직시하고 극복해나가기 위한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한편 지금까지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기후 위기를 가속화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던 기업들은, 정작 스스로가 

초래한 기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입니다. 최근 ESG, 탄소중립, 지속가능성 등의 키워드가 

기업들 사이에 일종의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경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관련하여 지난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역내 활동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급망 전체에 걸쳐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관련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법(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시행을 앞둔 이 법은 기업의 영업전략이 ‘1.5도 상한선’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기업들이 주요 경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시 의무를 기후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기후공시’ 역시, 유럽, 미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도 제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은 기업의 기후 대응책임과 인권 존중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순 환경보전의 

차원이 아닌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기업의 기후 대응 의무를 재확인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는 금융 공공기관들조차 기후공시에 소홀하게 대응하는 등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지금, 기업의 기후 인권 책임 존중 

의무와 기후 실사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그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살펴보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의 열띤 토론으로, 기후 위기 시대의 기업 책임과 공급망 실사법의 활용, 그리고 확장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자 기후 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경제가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맞섬과 동시에 기후정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이소영 의원님과 국가인권위원회, 녹색전환연구소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패널 여러분과 현장의 참석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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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어떤바람 농장 변호사)

기후실사 규범의 동향

배경

1. 기후위기의 핵심은 지구 온난화이고,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가 대량 

배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업의 활동입니다. 기후학자인 

리차드 히데(Richard Heede)는 1850년부터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약 2/3가 90개의 오일, 

석탄, 가스 기업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1). 유럽 의회는 아래에서 보는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이하 

CSDDD)에 대한 수정안에서 “1988년 이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70%이상이 단지 100개의 기업에서 

나왔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2). 이렇게 기업의 대량 온실 가스 배출로 인해 기후위기가 초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유럽 의회는 위 수정안에서 

“기업의 기후위기에 대한 기여와 기후 위기와 싸우기 위한 그들의 노력 사이에는 근본적인 불일치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인간과 환경뿐 아니라 지구까지 멸절될 절박한 상황이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기업은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기후위기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해 환경 뿐 

아니라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다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 즉 신속한 전환과 아울러 (정의로운 전화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의) 공정한 전환에 

소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의 기후 책임(corporate climate accountability)을 담보할 규범이 

없기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기업의 기후 책임의 핵심적인 

수단인 기후실사와 관련된 규범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기후실사 규범이 3가지 과정으로 진화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존의 

1) Heede, R. Tracing anthropogenic carbon dioxide and methane emissions to fossi fuel and cement producers, 

1854-2010. Clim. Chang. 2014, 122, 229-241.

2)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9-2023-0209_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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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실사 내지 환경실사와 관련된 규범이 해석을 통해 기후실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외연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UNGP의 인권실사 규범과 OECD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하 OECD 

가이드라인)의 환경실사 규범처럼 연성규범도 있고 프랑스 실사의무법(duty of vigilance law)처럼 

경성규범도 있습니다. 둘째는 기후실사를 명시한 연성규범이 생긴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 6월 

개정된 다국적기업의 책임있는 행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OECD 가이드라인)이 그것입니다. 세째는 

기후실사를 명시한 경성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실사를 의무화한 경성규범은 

국가적인 차원과 지역적인 차원뿐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생성되고 있습니다. 

3. 기후실사와 관련된 규범의 동향 내지 진화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due diligence라는 용어의 번역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due diligence라는 용어는 그 이전에도 사용했지만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프레임워크와 UNGP에서 human rights due diligence라는 말을 써서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실사’, ‘인권에 대한 상세 주의’, ‘인권 

실천·점검 의무’라고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번역이 나오는 이유는 human rights 

due diligence의 개념 자체를 국제인권법적인 시각에서 ‘행동기준’으로 봐야하는 하는지 아니면 기업의 

입장에서 ‘절차’로 봐야하는지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3). due diligence는 행동기준과 

절차의 측면이 다 있지만 저는 행동기준의 측면을 강조해서 인권에 관한 상당주의라는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4). 하지만 아래에서는 일반적인 용례에 따라 due diligence를 실사라고 사용하겠습니다.

4. 기업의 인권이든 환경이든 기후이든 실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통해 발견한 사실을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 ‘통합’하고, 발견한 사실에 기초해 ‘행동(대응 

내지 관리)’하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기업이 대응한 효과성을 ‘추적’하며, 어떻게 그 영향에 대응했는지 

‘소통’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입은 사람에 대한 ‘구제’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3) Jonathan Bonnitcha and Robert McCorquodale, ‘The Concept of ‘Due Diligence’ in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8 no. 3.

4) Due diligence라는 말은 1933년 미국의 증권거래법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 법에서는 ‘행동기준’의 의미로 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주식 딜러가 투자자에게 기업의 중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때 딜러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신의성실하게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발행한 기업에 대한 해당 정보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Taylor, Mark B, Zandvliet, Luc and Forouhar, Mitra, ‘Due Diligence for Human Rights: A Risk-based Approac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itiative, Working Paper No. 53, (Cambridge, MA: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2009), p. 2.] Black’s Law Dictionary, 6th ed. (St. Paul, Minnesota, West, 

1990)에서도 ‘due diligence’를 같은 취지로 정의하고 있고, 존 러기 역시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

출하면서 ‘due diligence’는 의무를 벗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라고 표한한 바 있습니다. (Business and 

Human Rights: Towards Operationalizing the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Report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Business and Human Rights Report), UN Doc.A/HRC/11/13, 22 April 2009, para.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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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환경실사 규범의 확장 해석을 통한 기후실사 인정

5. 연성규범인 UNGP과 OECD 가이드라인은 명시적으로 기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초로 기업의 보편적인 인권실사의무를 규정한 경성규범인 프랑스 실사의무법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이유는 기후레짐에서 인권에 대해, 인권레짐에서 기후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최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이라는 말이 기후 규범에 명시적으로 나온 것은 1992년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후 20년이 지나서였습니다5).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 

이후 최근까지 기후위기는 인권 규범에서 전혀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기후변화가 생명권이나 건강권 

등 인권에 ‘분명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국가 간 최초의 성명인 “Male’ 

Declaration on the Human Dimension of Global Climate Change”은 2017년에 비로소 나왔습니다6). 

6.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기후실사 의무의 근거를 인권과 환경실사에 관한 규범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2023년 “Information Note on Climate Change and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를 통해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는 기후위기로 인한 

5) 1992년 채택된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은 식량 생산, 기후위기와 그 효과에 관한 정보 접근 등 인권 관련 내용

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기후위기 규범에서 가장 처음 인권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0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6회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칸쿤 협정(Cacun Agreement)입니다. 

칸쿤 합의는 (토착민의 권리 에 관한 폭넓은 규정도 있지만) 2009년 기후와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A/HRC/RES/10/429)에 주목하면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 “인권”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후 유엔 파리 협정을 2015년 채택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유엔 인권 

기구가 로비를 한 결과 파리협정 전문과 본문(젠더 평등, 참여, 지속가능 한 발전, 기아 종식, 식량 안보 등)에 인권

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특히 파리 협정 전문은 다음과 같이 체약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할 때 인권을 존중하고 촉진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후변화가 인류의 공통 관심사임을 인정

하고, 당사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할 때 젠 더 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세대 간 형평뿐만 아니라, 인권, 

보건에 대한 권리, 원주민, 지역공동체, 이주민, 아동, 장애인, 취약 계층의 권리 및 발전권에 관한 각자의 의무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고려하여야 함을 인정하며...” 

6) 지금은 모든 인권 기구에서 기후위기는 주류화되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첫 번째 결의는 

2008년 A/HRC/RES/7/23로 OHCHR 에게 관련 연구를 요청한 이후 OHCHR은 거의 매년 ‘기후위기와 인권’과 

관련한 보고서를 펴내고 있고, 거의 모든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과 워킹 그룹이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 사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2022년 4월에는 유엔 인권 이사회가 ‘인권과 기후위기 특별보고관’을 임명

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자유권 위원회 그리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조약기구에서 일반논평과 

최종논평 그리고 개인청원에 대한 결정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부정적인 인권영향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

니다. 키리바티로 돌아가면 기후위기로 인해 생명권 침해 등 박해를 받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뉴질랜드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를 당한 Teitiota가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뉴질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청원에 대해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2019년 청원 자체는 기각하였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인정한 

Teitiota v. New Zealand사건은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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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할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업은 

기후실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위 워킹그룹은 기후실사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기후위기와 관련해 기업이 취해야할 조치들은 기후실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7)). 또한 OECD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인권/환경 실사를 구체화하는 가이던스(지침)에서 기후실사를 

인권/환경 실사의 일환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부문에 관한 3개의 가이던스에서와 2018년 의류 

및 신발 부문의 책임 있는 공급망을 위한 OECD 실사 가이던스(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in the Garment and Footwear Sector)에서 인권/환경 실사의 개념에 

기후실사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8. 이러한 확대 해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사법기관 혹은 (OECD NCP나 국가인권기구 

등)비사법기관에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기후 소송/진정입니다. 진정/소송을 통해 인권존중 책임의 

일환으로 기업의 기후실사 의무를 확인받았습니다. 기업은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과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권과 관련된 규범은 기후와 관련된 규범을 참조해서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권실사 

규범을 근거로 기후실사 의무를 도출해 낸 대표적인 사건이 로얄 더치 쉘(Royal Dutch Shell)에 관한 

소송입니다. 네덜란드 법원은 Urgenda 사건에서 (조약을 해석할 때 관련 국제 규범을 함께 봐야한다고 

규정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에 근거해서 UNGP이 기업의 인권 존중책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규범은 기후위기 규범과 함께 해석해야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은 기업의 기후실사 의무를 인정한 로얄 더치 쉘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9. 소송 사건뿐 아니라 비사접적인 구제절차인 OECD NCP 진정(specific instances) 사건에서 NCP는 

인권/환경 실사의 외연을 기후 실사까지 확대해서 해석해서 적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네덜란드 

NCP가 판단한 ING 은행 사건8)과 영국 NCP가 판단한 BP 사건입니다9). 또한 Carbon Majors 회사들을 

상대로 한 진정에서 필리핀의 국가인권기구 역시 기후위기로 인한 부정적인 인권 영향에 관한 

실사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10). 

10. 지금가지는 소송과 진정을 통해 연성규범의 인권/환경실사를 기후실사로 확대하는 해석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유럽에 있는 국가(독일, 노르웨이 등)를 중심으로 인권/

7)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issues/business/workinggroupbusiness/Information-

Note-Climate-Change-and-UNGPs.pdf

8) https://www.oecdwatch.org/complaint/dutch-ngos-vs-ing-bank/

9) https://www.oecdwatch.org/complaint/clientearth-vs-bp/

10) https://chr.gov.ph/phl-at-the-forefront-of-seeking-climate-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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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실사에 관한 경성규범이 만들어지면서 그러한 인권/환경 실사의무를 근거로 기업에 기후실사와 

관련된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실사의무법을 근거로 한 토탈 

사건을 포함한 4개의 기후소송입니다11).   

기후실사에 관한 연성규범

10. 인권/환경실사 규범이 기후실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되기 시작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후 소송/진정입니다. 기후 소송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후실사 규범의 진화 자체를 

추동하고 있습니다. 기후 소송의 영향으로 기후실사에 관한 연성규범과 경성규범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역시 과거보다는 기후실사 규범 형성에 적극적인데 그 이유는 인권/환경실사 규범의 

해석을 통해 기후실사와 관련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예측가능한 기후실사에 관한 명확한 법이 생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11. 기후실사에 관한 연성법으로는 일정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이나 기업대출을 하는 경우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에 대한 실사를 하도록 한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인 적도원칙12)도 그 예입니다. 또한 OECD 

금융 부문에 관한 3개의 실사 가이던스, 즉 기업대출과 증권인수에 관한 실사 가이던스(Due Diligence 

for Responsible Corporate Lending and Securities Underwriting)13), 기관투자자를 위한 책임있는 

기업 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 for institutional investors)14), 프로젝트 및 자산 금융 거래에 

대한 책임 있는 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 due diligence for project and asset finance 

transactions)15)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의류 및 신발 부분의 책임있는 공급망을 위한 OECD 실사 

가이던스(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in the Garment and 

Footwear Sector)16) 등도 기후실사를 명하시고 있는 연성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후실사에 관한 연성법은 2023년 6월 9일에 개정된 OECD 가이드라인입니다. 

11) http://climatecasechart.com/non-us-case/notre-affaire-a-tous-and-others-v-total/

12) https://equator-principles.com/app/uploads/EP4_Korean.pdf

13) https://www.oecd.org/investment/due-diligence-for-responsible-corporate-lending-and-securities-

underwriting.htm

14) https://mneguidelines.oecd.org/RBC-for-Institutional-Investors.pdf

15) https://www.oecd.org/publications/responsible-business-conduct-due-diligence-for-project-and-asset-

finance-transactions-952805e9-en.htm

16) https://www.oecd.org/industry/inv/mne/responsible-supply-chains-textile-garment-secto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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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OECD 가이드라인은 1976년 제정된 이후에 7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11년과 

2023년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개정에서는 인권/환경 실사 조항을 신설하면서 UNGP과 

그 내용을 일치시키려고 하였고 2023년 개정에는 기후실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동물 복지 

등을 포함하는 등 대대적으로 바꾸었습니다. OECD는 지난 3년 동안 노조, 시민사회, 기업과 51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 후에 2023년 개정을 하면서 가이드라인의 이름도 “책임있는 경영을 위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으로 바꾸었습니다. 

13. 2023년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경 챕터(VI)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대응할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은 파리협정을 언급하면서 기후위기 저감과 적응 목표에 

필요한 탄소 중립에 기여해야 할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환 계획을 이행하고, 

절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scope 1, 2, 3에서의) 단기, 중기, 장기 저감 

목표를 채택하고, 이행하고,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상쇄제도 보다 온실가스 배출 자체의 감축을 더 우선시 하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탄소배출권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되 온실가스의 집중적인 락인효과(잠금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는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챕터(III)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은 중대한 재무적인 위험으로 높은 정보공개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고용과 노사관계에 관한 챕터(V)에서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해서 기업은 생태계와 노동자와 

커뮤너티의 기후위기 적응을 악화시키는 활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4. 개정 OECD 가이드라인은 고용과 노사관계에 관한 책터(V)에서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업은 녹색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하고 예방하고 

저감하는 등) 실사를 하도록 했고, 노동자들에게 재교육(re-skilling training) 및 향상교육(up-skilling 

training)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해관계자의 의미있는 참여를 (인권/환경/기후)실사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본 점, 주변화되고 취약하고 교차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강조 한 점, 인권 옹호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하도록 한 점, 국가의 의무 불이행과 무관하게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할 기업의 책임을 확인한 점(기업은 국가가 국내법이나 정책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자신이 기후관련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한 점), 동물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 한 점 등도 기업의 기후실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개정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 2023년 개정 OECD 가이드라인은 위와 같이 기후실사와 관련해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가이드라인 이행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인 NCP 메커니즘에 대해서 거의 

진보가 없습니다. OECD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NCP에 진정을 하였다면 최소한 NCP가 절차를 

마치면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해 의견표명(statement)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된 

내용도 개정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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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실사에 관한 경성규범

16. 기후실사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성규범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과 

지역적인 차원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경성규범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의 경성규범인 “법적 구속력 있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조약안(2021년 8월 17일자 조약안)”17)은 

제6조에서 체약국은 기업에 인권실사 의무를 부여하면서 인권실사를 할 때 기후위기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조약안은 체약국으로 하여금 기업으로 하여금 그 기업의 

비즈니스 관계를 포함한 자신의 사업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책, 위험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또한 

공개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17. 국가적인 차원의 기후실사법 제정 시도는 네덜란드에서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미 2020년 1월 

1일 아동 노동에 관한 의무적인 기업 실사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네덜란드 시장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아동노동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사업과 가치사슬에서 일어나는 

아동노동을 확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벌금뿐 아니라 기업의 대표가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사의무는 아동노동이외의 다른 부정적인 인권 영향이나 

기후위기에는 적용될 여지가 높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위기 소송의 영향으로 2021년 3월 

적용범위가 확대된 의무적인 인권실사법안이 네덜란드 의회에 발의가 되었고 2022년 11월에는 6개의 

정당이 수정안을 하원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위 수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가치사슬 전체에서 인권, 환경 

뿐 아니라 기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실사의무가 있습니다. 위 법안은 구제 수단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에 기여하거나 야기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며, 피해자 등은 소송을 통해 기업에 민사적인 책임을 묻을 수도 있습니다18).

18. 기후실사에 관한 경성규범 중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지역적인 차원인 EU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CSDDD입니다. 지침(directive)라고 부르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규범으로 EU 

회원국은 이 지침을 최소기준으로 삼아 국내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만일 회원국의 국내법이 지침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재판에서 지침이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해당 국내법을 적용할 때 관련 지침과 규범조화적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위원회(commission)가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Directive라는 

이름으로 발의한 지침안에 대해 2022년 12월 1일 이사회(Council)가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2023년 

17)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HRBodies/HRCouncil/WGTransCorp/Session6/

LBI3rdDRAFT.pdf

18) https://www.mvoplatform.nl/en/wp-content/uploads/sites/6/2021/03/Bill-for-Responsible-and-

Sustainable-International-Business-Conduct-unofficial-translation-MVO-Platfor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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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에는 의회(Parliament)가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EU의 경우에는 입법 권한을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분점하고 있는데다가  위원회, 이사회, 의회의 법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 지침안은 (소위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에 따라) 트릴로그(Trilogue)라는 절차로 들아 간 상황입니다. EU는 위 

법안은 2024년까지 채택을 한 뒤 2025년 시행할 예정입니다. 

19. 기후실사와 관련된 의회19)와 이사회20)와 위원회21)의 법안을 다 살펴보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OECD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회의 수정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CSDDD 의회안에 따르면 기업은 이해관계자와 협의한 후 자신의 경영 전략과 

모델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22)에서 규정한 

보고 의무와 일치하게 그리고 파리협정과 EU기후법이 정한 목표(1.5도 제한/2050년 탄소중립)와 

일치하게 전환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전환계획은 가치사슬의 온실가스 배출 scope 

1과 2(가치사슬에서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인 scope 3은 재량에 맡겼는데 이 점에 있어서 개정 

OECD가이드라인이 규정한 수준이 미치지 못합니다)을 고려하면서 시한을 둔 기후 목표(절대적인 

감축목표 역시 OECD가이드라인과 달리 역시 기업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전환 계획에는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영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경영자(director)와 

이사회의 명확한 의무를 포함해야 하며, 일정 규모의 기업의 경우 임금 정책을 설계할 때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경영자에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 이행과 관련해서 CSDDD안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 감독 기구(Supervisory 

Authorities)를 설치해서 그 기구에게 정보요청권과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조사할 수 

있는)조사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위 기구가 기업의 실사의무 불이행을 제재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수단은 회원국이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의 이행확보 수단으로 CSDDD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기업이 적절한 실사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 발생에 기여하거나 손해를 야기한 경우 민사적인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위와 같은 민사소송은 제소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두고 소송비용을 과다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했고, 피해자뿐 아니라 노조와 시민사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 TXT/?uri=CELEX%3A52022PC0071

20)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 ST-15024-2022-REV-1/en/pdf

21)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9-2023-0209_EN.html

22) 2022년 12월 제정된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공 의무를 규정한 지침으로 기업은 기후위기에 관한 내용도 보고해야 

합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2L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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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

21. 마지막으로 기후실사 규범의 동향 내지 진화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가인권 

위원회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대한 권고를 통해 인권존중 책임, 특히 인권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경영평가와 연계되어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기업 중에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영향에 연루될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전의 발전자회사나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에너지 부문의 공기업뿐 아니라 수출입은행이나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금융기관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기후실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권위가 인권실사에 대한 확대 해석을 받아들여 기존의 인권경영 권고를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습니다. 

22. 현재는 기후위기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뿐 아니라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해 기업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곳이 없습니다. 앞에서 Carbon Majors에 관한 필리핀 국가인권기구의 역사적인 

결정을 소개한 바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현재 기업을 포함한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진정은 

원칙적으로 차별에 관한 것만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OECD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기후실사가  

명시된 것은 기업의 기후 책임을 묻는 수단과 관련해서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 OECD 

가이드라인은 NCP 개혁과 관련해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NCP 개혁과 동시에 개정 OECD 

가이드라인 중 기후실사와 관련된 내용을 활용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해태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NCP 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이유로 한국 다국적기업에 대해 진정을 할 때에는 한국 NCP뿐 아니라 그 동안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바 

있는 영국이나 네덜란드 NCP에 공동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좋겠습니다. 

23. 마지막으로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는 국내에서 기업 인권환경실사의무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해왔고 

관련 법안(“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만드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위 법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인권환경위험”으로 보고 인권/환경과 관련된 실사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CSDDD가 제정이 되면 해당 요건을 갖춘 한국 기업들도 기후실사 

의무를 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SDDD뿐 아니라 개정된 OECD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하루 속히 국내에서도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의무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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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실사에서의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현영(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

발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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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영(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

기후실사에서의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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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최우리(한겨레 기자)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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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리(한겨레 기자) 

토론문

0. 대기업 공급망 관리 사례(집단 교육 현장)를 취재하다 느낀 점

- 대기업이 나서서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겁박하는 사례로 비춰질까 매우 염려함. 

-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나서서 교육시켜주니 고맙지만 추상적 교육에 그쳐 한계를 토로함. 

--->둘  사이의 간극을 발견할 수 있었음. 

- 한국 기업들은 동색이 아님. 서로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협력 관계일 수도 있지만 언제든 

이해관계가 달라짐. 대기업은 여론 혹은 갑질 프레임을 두려워할 뿐 근본적으로는 대기업에 기타 

기업들이 종속된 위계관계. 

---> 기업 내부, 혹은 기업들간의 현재 문화, 관행 등은 공급망 실사 관리를 형해화할 수 있음. 이 때문에 

거버넌스의 개혁과 사회적 소통, 실질적 실사 방법론의 고민이 더욱 요구됨. 

1. 기업의 기후 책임 입증과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 

- 대기업 기준 10~15년째 지속가능보고서, ESG 보고서라는 형식으로 비재무적 정보를 공개. 스코프3 측정 

정확도 등 정보의 신뢰도를 따지지 않는다고 할 때 대기업은 정보 공유 중이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단편적 정보가 모든 것을 담보하고 있지는 않음. 

- 공시 의무화 관련해서도 금융, 자본 그룹쪽 간에도 의견차이 발생. 거래소 기준으로 진행되어온 공시 

의무가 자본시장법에 의해 사업자의 처벌 가능성을 포함해 의무공시화되어야 한다는 흐름에 반발하는 

그룹도 있음.

- 국가 단위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석유나 정유 화학, 자동차, 철강 등 

화석연료 기반 제조업과 산업군이 한국 수출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상황에서 산업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발도 있는 것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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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기업은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중. 국가 주도의 성장 전략 틀 안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렇지 않을 경우 중장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업은 일부 글로벌 

대기업에 그치고 산업계 전반의 변화 속도가 더뎌질 수 있음.

---> 결국 기업의 기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두가지 길을 동시에 밟아가야할 수밖에 없음. 기업의 책임을 

묻는 일반적인 기후행동(그린워싱 여부, 중장기 사업계획의 탈탄소 정도, 녹색금융 정책 등)과 한국 

기업과 사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원책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

2. 투자자 대상 공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 한국도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기업들은 ESG를 중심으로 대비 중이나 투자자 그룹에게 ESG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적 차원이라는 한계. 실질적 비교, 데이터의 정합성 등은 고려되지 않음. 

- 또 탄소배출권 거래, 개발도상국 조림사업 등 자본, 탈탄소 정책만이 남아 근본 철학을 앞섰다는 평가도 

나오기도. 근본적 철학 부재 지적 계속되어 오는 중. 

---> 주주나 투자자 대상의 공시 의무화 움직임도 중요하고 이러한 규제로 기업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지만, 사회적 영역에서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하고 직관적인 방식의 사업과 정보의 

공유와 공개 형식이 더욱 확산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정의와 인권 측면을 강조하는 문화, 

조직체계, 의사결정 과정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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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나현필(국제민주연대 국장)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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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필(국제민주연대 국장)1)

토론문

1. 한국에서의 “인권실사”의 현황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원칙(이하, 이행원칙)이 발표된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실행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왔고, 대표적인 것이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권경영도입이었다. 그러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에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사가 작동하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인권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인권경영을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부족한 탓도 크지만, 법률로써 이를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기획재정부나 행전안전부의 기관평가에 의존하면이 크기 때문이다.

이행원칙의 이행에 있어서 또 하나의 분기점은 2018년에 제정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였다. 인권존중을 국정지표로 내세운 문재인정부에서 만들어진 제3차 NAP에서는 “기업과 인권”이 

별도의 장으로 처음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이행원칙에 대한 용어조차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정부부처들의 관련 내용을 모아다가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을 포함해서 정부가 인권실사의 내용을 어떻게 제도화시킬지에 대한 정책방향은 보이지 않았고, 

구제와 관련해서 유일한 정부기관인 한국NCP의 계획은 “동료평가를 통해서 선진국 NCP의 운영경험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수준이었다.

공급망까지 아우르는 인권환경실사 의무화 법(이하, 실사의무화법)들이 EU국가들을 중심으로 제정되는 

상황 속에서, 이행원칙에 대한 정부차원의 이행의지가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국에만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돌파구가 보였다. 바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인권정책 기본법이었다.

1)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활동을 2006년부터 해왔으며, 2012년에 만들어진 기업과인권네트

워크에서 계속 활동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및 법무부 인권국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인권정책에 감시 및 대응

하기 위해 2020년에 만들어진 7개 인권단체 모임인 인권정책대응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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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기본법의 핵심은 NAP의 수립과 이행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게 한 것이었다. 거기에 국가와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실사(여기에서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으로 표현)를 실시해야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범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기업의 

인권문제, 특히 인권실사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2021년 12월에 발의된 이법은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고, 정부여당도 야당도 이 법의 통과에 대해 관심은 

전무한 상황이다. 그리고 2024년 총선결과와 별개로, 현 정부가 인권정책기본법을 추진하거나 기존 법을 

수용할 가능성도 매우 적다.

유럽국가들처럼 한국에서 실사의무화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추진되었고,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서도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국회에서 올해 내에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통과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전망이다. 통과가 어려운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이 

기업에게 규제가 되는 법률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무력화하겠다는 현 정부가 실사의무화를 어떻게 바라볼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하나는 정부나 

야당에게 이법의 통과를 추동할 이해관계자가 부족하다. “인권”이란 용어가 들어간 법만 보면 실력행사를 

불사하는 이해집단은 있으나, 공급망까지 포괄하는 이 법의 수혜를 입는 사람들은 명확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한국 관료집단의 행태를 제어할 시스템이나 정치적 리더쉽이 없는 상황에서는 설사 법이 

통과되더라도 한국NCP가 보여주는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제도 자체는 잘 설계되더라도 실제 

이행에 있어서 실무를 (기업에게 포섭되거나 포섭되었다는 것을 인지 못하는) 관료들이 맡는 다거나, 구체적 

사안에 판단을 내릴 위원회 구성에서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된다면 기업들에게 면죄부만 

남발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2. 기후실사의 도임을 위해 필요한 것

- 인권환경실사의 확장으로서의 기후실사가 아니라 기후실사라는 독자적인 영역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 정부에서는 “인권”은 배제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기후위기가 훨씬 대중적으로 

소구되는 영역이 클 가능이 높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하는 당사자/유권자 집단의 등장이 

가능하다면 정치가 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실행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정치나 

여론지형은 “신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그런면에서 2023년 초로 예상되는 제4차 NAP수립과정에서 

기후위기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 입장에선 기후위기 의제를 많이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이다. 그래도 할 수 있다면 기후위기 의제를 

최대한 남겨두어야 평가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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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의무화법 논의 전반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분리해서 살펴볼 때, 노동조합이 자신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권실사에도 무관심한 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후실사가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환과정에서의 구조조정 과정이 노동조합/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도 문제이다. 

= 실사의무화법 도입 과정 전반에서 변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실사의무화법에 대한변협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변호사들의 현실적인 이해요구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변호사들이 정말 이 

법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주요 고객인 기업들의 요구에 부합하여 실사의무화법을 

활용할지 여부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 좋은 제도도 한국에 도입되면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법률과 제도를 설계하는 국회가 

한국사회를 온전히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요구만 언제나 과대대표되어 온 한국의 정치구조를 

감안할 때, 실사의무화법의 통과는 차기 국회에서도 장담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 실사의무화법 통과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난이도가 낮아 보이는 것이 한국NCP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일 수 있다. 법을 제정하기보다 비사법적 구제수단인 NCP 위원 구성을 바꾸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을 

수 있다. 4명의 민간위원 중에, 환경/기후 전문가를 한명이라도 포함시킬 수 있다면 기후 및 환경관련 

NCP진정에 대한 NCP차원의 논의가 진전될 여지가 있다. 

- 궁극적으로 기후위기를 실감하는 당사자/피해자들이 조직되고 실사법 제정을 이해하고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사회의 흐름과 기준이 이러하니 우리도 해야한다는 당위로는 실제 법률을 제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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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강은빈(청년기후긴급행동 대표)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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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빈(청년기후긴급행동 대표) 

토론문

“법은 법률가만 다룰 수 있는, 생명력을 잃은 원칙 체계가 아니다.

서로를 향한 의무를 나타내는 우리의 사회적 표현이다.”

- 책 <최후의 전환> 중에서

‘기후’는 지구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태·사회적 기본 조건

기후변화는 이제 지구를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의 안보를 해치는 실존적인 의제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후위기’라는 단어는 지구 공동체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진 결과이자, 인간을 비롯한 생명들의 터전이라는 

‘조건’이 위협에 처해있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지속적인 탄소배출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고, 탄소배출의 위험성을 은폐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기업들의 배출량과 기후영향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명백하고 크다 하더라도, 기업 규제는 쉽지 

않다. 기후실사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와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토론문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책임: 기후실사의 대두> 논문(이상수, 2023)을 바탕으로 

기후실사에 대한 세 가지 의의를 짚고자 한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정치적 관계와 조건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 사회운동의 영역에서 풀어 갈 과제를 연결해 보고자 한다.

정치적 관계 및 조건을 재구성하는 작업으로서의 기후실사

기후실사의 핵심은 ‘기업이 자신의 주도하에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과 자신의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배출 총량을 측정한 후, 이를 사회가 요구하는 속도로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이 

전체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통해 

기후실사를 감시하고 압박하는 조밀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상수,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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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실사의 목적: 기업의 위험책임 외주화 방지

(a) ‘실사’를 말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인권 및 환경 리스크를 외주화하는 것을 막자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공급망 혹은 사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축 계획을 세움에 있어 

공급망에서의 배출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적인 요소로 한다.

(2) 기후실사의 효과: 정보의 투명성 - 다양한 주체들의 개입 여건 증진

(a) 기후실사를 도입한다는 것은 기업의 기후실사를 감시 압박 권장하는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 

기후실사 접근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보장한다는 점에 그 잠재력이 있다.

(3) 기후실사의 조건: 정치 행위자로서 국가의 역할

(a) 기후실사 체제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중요한 이해 관계자는 국가일 것. 국가는 기후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 수 있다. 기후실사 의무화법이 제정되면 실사의 부재, 허위, 오도 등 

형식적인 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낮은 감축목표, 부실한 계획, 

부실한 실행 등 실질적인 측면에 개입할 여지가 만들어진다.

기후실사를 도입하기 위한 정치적 조건 형성: 생태공화국 구상

위 세 가지 중에서도 특히 동의되는 지점은 기후실사의 조건, 즉 정치 행위자로서 국가의 역할이다. 

기후실사를 보장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 한국의 정치사회적 조건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회운동의 역할이 있다고 판단된 다. 사회운동은 기존 질서의 

변동을 목적으로 공통된 정체성을 가진 행위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된 행동이다(Goode, 

1992). 이로부터 사회운동은 기존 질서의 변동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저항적이고 정치적인 특성을 갖고, 

구체적인 행위가 조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집합적 행위자로 파악할 수 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더 나은 지구를 정치적으로 상상하자’는 구호 아래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운동 조직이다. 50여 명의 활동멤버 구성원들은 ‘우리는 모두 정치적인 주체이자 생태적인 존재’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함께 일하고, 관계 맺고, 의사 결정을 한다. 2022년 11월 

청년기후긴급행동 내부 토론회에서 나는 ‘생태공화국 구상’을 공유한 바 있다. 생태공화국이라는 아이디어의 

요지는, 기후위기 시대에는 궁극적으로 생명살림과 돌봄을 이행하는 단위로서의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를 초래한 근대 산업문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공동체적 관계와 

지혜를 회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행위자 ‘국가’, ‘기업’을 방치한 채 탈정치적인 접근으로는 불충분하다. 

지구 생태계에 대한 인류의 지배·착취·약탈을 끝내겠다는 정치적 결의에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시작될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기존 정부에 반대하는 행동을 강화하기보다는, 현재 당면한 

기후생태적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태문명을 열어갈 국가 질서를 논의하고, 이를 지지하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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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를 조직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생태공화국은 국가의 안녕이 지구 생태계의 안녕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현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생태공화국 구상의 취지에 따르면 헌법에 ‘국민’은 지구 공동체에 깊이 의존하며 상호적 관계를 이루는 

생태계의 일부라는 사실이 명시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맺으며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대기 중 탄소량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한 지구 

생태계 조건들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 공동체 내 인간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성찰하고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홍은주, 2020) 

온실가스 감축이 기후위기 대응 담론의 물꼬를 트는 데 결정적일 수는 있더라도, 전부는 아니다.

나는 기후위기 문제를 다룰 때 ‘온실가스’ 문제로만 국한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는지 스스로 

종종 돌아보고 점검한다. 기후위기의 본질은 인간이라는 종(species)이 지배와 착취를 기반하는 문명을 

만들었고, 이를 지탱하기 위해 인간 뿐만 아니라 비인간 생명들을 비롯한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관계를 거부하고 재구성하는 다양한 실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후실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으며 정책 중심으로 국한되거나 온실가스 감축 담론에서 머무르지 않기를 바란다. 

기후실사라는 접근이 우리 사회가 기후 문제를 책임있게 직면하기 위한 상상력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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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김현주(국가인권위원회 주무관)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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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국가인권위원회 주무관) 

토론문

2023년 7월, 지구는 가장 뜨거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중국 신장지역의 기온은 7월 16일 52.5℃에 도달하며 

새로운 국가기록을 세웠고, 미국의 도시인 피닉스는 7월 내내 43℃ 이상의 기온이 유지되었습니다. 2023년 

8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센터 발표에 따르면, 2023년 7월 지구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20,000년 동안 이렇게 뜨거웠던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유엔사무총장 

Antonio Guterress는 “지구온난화 시대가 종식되고, 지구가 끓는(boiling) 시대가 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폭풍우에 휩쓸린 아이들, 장맛비에 무기력한 노인들, 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들, 불길을 피해 도망치는 

가족들, 해수면이 높아져 밟을 땅 자체가 사라지는 이주민들, 더 이상 주저하거나 미룰 수 없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바로 기후위기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후위기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상황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자유권(생명권), 사회권(노동권, 사회보장) 및 

연대권(깨끗한 환경권)과 직결되어 있고, 기후위기로 침해되는 기본권은 생명권, 식량권, 위생에 대한 권리, 

건강권, 주거권, 자기결정권, 교육권 등 사실상 인간의 모든 권리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인권의 문제로 바라볼 때, 국가의 책임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국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따라 적극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2022. 12. 정부(대통령)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표명을 하면서 ‘기후위기 문제는 인권의 문제’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예측이 불가능한 단순 재난이 아닙니다. IPCC 평가보고서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기후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즉, 기후위기는 높은 신뢰도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재난이 충분히 예측된다면, 국가는 적극적으로 이를 예방할 당연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법부 

역시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이유로 특정 책임을 면책시키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련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1)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탄소중립 

1)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①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

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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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2) 위헌 확인 헌법소원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헌법소원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재산권 침해를 넘어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등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해당 헌법소원이‘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 8. 헌번재판소에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기후변화로 

인해 침해되는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이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의회유보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감축의무는 기업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비교적 가해책임과 보호책무가 

분명합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는 가해 집단과 피해 집단이 상이한 기후 불평등을 야기했습니다. 따라서, 

기후위기 유발에 책임이 큰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업의 인권 경영 촉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에 따르면, 에너지 및 산업공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5.7%를 차지하고, 2020년 자산총액 기준 상위 11대 그룹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총배출량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인권위는 2022. 12. 정부(대통령)에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공시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을 통해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2021년, 헤이그법원은 석유기업인 로열더치셸(Shell)에게 파리협정 및 UN 기업 및 사업에 관한 지침 

원칙 목표에 기반하여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2022년,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는 기업의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사법적 및 비사법적 구제책을 제공하여야 하며, 자국 영토에서의 

활동이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도 국가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지난달 유엔환경프로그램(ENDP)은 글로벌 기후소송보고서에서 

기업책임을 강조하는 기후 소송을 다루면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기후공시 확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그린워싱 종식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후변화와 인권, 그리고 인권경영은 

별개의 영역이 아닙니다.

2)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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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에서 ‘기후변화는 모든 인권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하였으며3), 유엔인권 

이사회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국가인권기구가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4). 

이에, 인권위는  기후위기 문제에 인권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대응할 것이고, 그 일환으로 기업의 인권 경영 

측면에서의 기후공시 관련 실태 조사 실시, 공급망 실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 

중장기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후위기 피해는 모든 사람에 적용되면서도 피해의 양상은 취약성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이에 국가는 기후취약계층 적응 강화 및 취약계층 인권 보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입안할 때는 반드시 정의로운 전환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후 정의 달성은 

국가와 시민사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유발에 책임이 큰 기업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설 때 

같습니다. 더불어, 기업이 기후정의에 앞장설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오늘 기후위기 

문제와 기업책임을 다루는 토론회 자리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3) A/RES/76/300

4) A/HRC/51/L.16/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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